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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고에서는 전자인사관시스템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와 방법, 참여 기관의 역할, 관리기
준표 영역별 작성 내용 등을 기록관담당자 입장에서 분석하여 관리기준표를 수립해야하는 업무담당자
의 이해를 돕고, 기준표 작성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별도 선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데이터세트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또 단위기능 설정과 데이터 분석을 위해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 매핑 자료를 필수작성 
사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선별, 관리 
기준이 추가로 작성되어야 하겠다. 처분지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보존기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단위기능의 통합 또는 보존기간 상향 책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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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seeks to analyze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preparing the records management 
reference table of the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dataset, the role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contents of each management reference table area from the records manager’s
perspective to help the person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management reference table.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problems that appeared during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ference table. As a major improvement plan, a separate selecting policy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rchives should be designed for the national important dataset records in the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which should be operated such that it preserves the entire dataset rather than 
a par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nit function-data table-unstructured data mapping data as mandatory 
items, and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criteria for unstructured data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system ope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prepared. Regarding the setting of the disposition delay 
period, because there is an aspect of increasing complexity, it is deemed desirable to operate 
it by integrating related unit functions or setting the retention period lo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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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조사 목적

데이터의 위상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과거에는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생산되고 숫자, 기호 등의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기록관리 분야에서

도 확인되는데, 기존 전자문서 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보존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록관리의 원칙, 이론들은 그 당시의 기록관리 환경에 맞게 고안된 기록관리 방법론으

로 시대적 맥락을 같이 한다. 라이프사이클 모델은 1934년 미국 국립기록보존소에서 대량의 종이기록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브룩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레코드 컨티뉴엄은 호주에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대량 전시기록

을 정리하는 사업(기록감축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기록관리의 문화적 목적만을 고집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업무 

효율성 등 행정적 목적을 지향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김명훈, 2021).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필요를 낳는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기록으로서 

데이터의 안정적 보존과 활용이 현재 시점에서 기록연구직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셈이다.

2005년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기록관리 대상으로 처음 선언되었다. 2010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기록관리 대상으로 추가 되었다. 2018년 행정정

보시스템 전자기록물 관리 BPR/ISP가 설계되면서 본격적인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2020년 

3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침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적용, 실행 

방법이 명문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기록원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시범사업을 2019부터 시

작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흐름과는 달리 법적 의무사항을 시급히 이행해야 하는 각급 기관의 기록담당자들은 참고할 

만한 기록관리 사례가 적고 데이터 분석, 단위기능 설정, 처분제약 발생사항 등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등장하면

서 그 시작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고는 2019년 1차 국가기록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의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한 

과정을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먼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e-사람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와 관리기

준표 항목별 작성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체 작성 과정의 설계와 시스템 분석, 단위기능의 설정, 보존

기간 책정 등의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다 합리적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2 조사 범위와 방법

본 고에서는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실제 행정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공공표준, 매뉴

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특성, 단위기능에 대한 이해, 보존기간 책정 

등 기존 기록관리 체계와의 차별성 인식을 바탕으로 기준표 작성에 있어 실무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e-사람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로 기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련 학술논문과 e-사람 데이터세트 시범사업 결과물인 시스템 분석 

자료, e-사람 기록관리 실행매뉴얼, e-사람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등을 정리, 분석하였다. 시범사업 당시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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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부서, 제도부서, 국가기록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진행한 면담자료, 회의자료 등을 참고하여 e-사람 데이

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의 실무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e-사람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배경에 대해 이관, 폐기라는 현실적인 필요와 소관 법령의 개정이라는 제도

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역사기록물로서 인사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e-사람 데이터

가 갖는 높은 가치와 활용성에 근거하여 기록관리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다음은 기존 기록관리 체계와 차별적인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상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일반기록물의 분류체계인 기록관리기준표와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의 작성과정과 속성정보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에서는 기록담당자 관점에서 업무프로세스를 정립하였고 참여기관인 기록관, 정보

화부서, 제도부서, 국가기록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주요 업무에 대해 정리하였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참조할 수 

있는 주요 정보로 범정부EA를 설명하면서 EA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정보를 이해하고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조사하였다.

한편,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6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기록관리정보를 중심으

로 세부항목을 분석하였다. 단위기능의 성격과 역할, 단위기능 설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고 보존기간 

책정과 처분제약 발생사항에 대해서도 e-사람의 적용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러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정리, 분석과정을 통해 문제점 또는 보완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록관리 대상 선정, 단위기능 설정, 비정형 데이터 관리, 처분제약 발생사항 등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존 연구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 데이터

세트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방법을 다룬 연구, 개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왕호성과 설문원(2017)은 현행의 전자기록관리 정책을 데이터세트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 생애주기적 기록관리 관념 탈피,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세트 관리단위로 설정, 전자기록의 물리적 보존 

중심에서 이용가능성과 재현성으로 관점 전환, 보존가치를 중심으로 관리 대상 선별 및 시스템 자체에 기록관리 

방안 마련 등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승억과 설문원(2017)은 데이터형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면서 유동성 전자기록 관

리를 위한 메타레벨 기술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기존 분류체계인 단위과제의 적용이 힘든 데이터세트에 대해 

분류기준의 다원화를 제시하였으며 현행 철-건 구조의 2계층 탈피를 피력하는 등 데이터세트의 관리 프로세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정립한 연구로 조은희와 임진희(2009)는 데이터세트 기록화에 선행

되는 기록건 식별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세트 기록화를 위한 선별과정을 기록화 대상이 되는 

데이터세트의 결정, 데이터세트 기록건 식별, 데이터세트 관리계층 구성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실제 시스템 분석을 통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기준과 절차를 제안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오세라와 

이해영(2019)은 6개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을 현장 조사하고 기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세트의 관리단

위와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하였다. 시스템 기능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매핑을 통해 최소 관리단위를 도출하

였다. 관리기관정보, 업무정보, 법규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기록관리정보 등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구

성항목과 서식을 정립하였으며 준비등록, 생산기관 기록관리, 영구기록관리로 구분하여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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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마련하였다. 시스템 분석을 통해 데이터세트의 관리단위와 기준, 절차를 마련한 연구로써 현장에 직접 적용

할 수 있는 구체적 기록관리 실행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기반으로 그에 적합한 기록관리 방안을 도출한 연구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임미

숙, 2007; 한철희, 2007), 표준인사관리시스템(진채환, 200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은별, 2008),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순한, 2008), 지리정보 데이터세트(최정윤, 2009), 방사선안전관리시스템(황진현 외, 2014) 등의 연

구가 있었고 최근 이재영과 정연경(2021)은 폐교 사립대학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기록 대상 선정,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평가 및 폐기 등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공공표준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

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이 공표되었지만 현재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작성 

과정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본 고의 사례 분석을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의 실무적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e-사람 기록관리 배경 및 필요성

2.1 배경

전자인사관리시스템(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e-사람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인사담당자와 직원들이 일상적인 인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업무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인사 관련 현황 및 통계자료를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용 기능이다.

2001년 9월에 구축되어 70여개 중앙행정기관에 보급되었으며 업무담당자들이 평균 2.56시간을 사용하는 핵심 

업무시스템으로 37만여명의 인사, 급여, 복무, 성과 등 인사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스템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人사랑),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이 있다.

e-사람은 2019년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구축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참여 

배경은 e-사람 데이터의 이관과 폐기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한시 정부조직에 대한 이관문

제가 있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같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어 폐지된 경우, 인사, 복무 등 인사데이터의 소유권

한을 가진 주체가 사라지면서 경력증명서 발급, 소송자료 제출 등을 위한 데이터 접근, 활용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인사혁신처 정보화부서에서 e-사람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스템 플랫폼을 운용, 관리할 뿐 데이터의 생산⋅접근⋅
사용 권한은 없다. 일반적인 종이기록물은 정부부처가 폐지되어 인계받는 기관이 없을 경우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할 수 있지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이관 절차,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이관 문제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안이었다. 

다음은 데이터의 폐기 문제이다.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복무 승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가정통신문, 병원진단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

다. 이로 인해 스캔 파일 용량이 1-2MB 정도로 동종의 대용량 파일이 첨부되고 누적되면서 저장 공간 부족, 시스템 

부하 등 장애를 초래하였다.

한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에서는 의무적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기록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 법령의 요점은 먼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세트는 기존 철-건 구조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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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분류체계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데이터세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세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데이터와 이를 운용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관리기준표에는 이러한 시스템 운용 환경에 대한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스

템을 기본단위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

어지는 분절적, 단계적 기록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의 물리적 이관에 따른 무결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또한 시스템 담당 기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협업하여 관리기준표를 확정하게 하여 투명하

고 전문적인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정해지고, 한시 정부조

직 데이터의 이관 문제, 동종 대용량 데이터의 폐기 문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e-사람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2.2 필요성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 영역의 데이터 가운데 특히 정부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는 정확

성, 신뢰성,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품질을 가지며 e-사람 데이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관련 빅데이터로서 다양

한 활용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선시대 인사 관련 기록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 <그림 1>은 ｢文武雜科榜目｣(문무잡과방목)으로 1513

년에 치러진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을 수록해 놓았다. 

<그림 1> 1513년 과거시험(문과, 무과, 잡과) 최종 합격자 명부 ｢문무잡과방목｣ (문화재청)

문과, 무과, 잡과에 걸쳐 작성한 합동방목으로서 가장 오래된 방목으로 보물 603호로 지정되었다. 합격자 정보

에는 합격자의 성명, 자, 본관, 거주지, 생원진사시 합격 연도, 처의 성, 부의 職役(직역)과 이름, 모의 성, 형제 

이름, 부모 생존여부 등이 기록되어 있다. 비슷한 유형의 기록으로 조선시대 생원, 진사 합격자 명부인 司馬榜目

(사마방목)이 있고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 종합명부인 國朝榜目(국조방목)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명부 형식의 인사기록은 오늘날 인사혁신처에 운영하고 있는 e-사람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문무잡과방

목｣은 중앙 정부에서 합격자의 답안지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기초로 작성하였고 금속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으

며 예조 등 유관 기관과 합격자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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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잡과방목｣의 생산 당시 활용 가치와 오늘날의 역사적 가치를 비교해 보면, e-사람 데이터의 현용 가치와 

비현용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무잡과방목｣은 생산 당시에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와 운영에 수시로 참고 

되었을 것이고 현재는 합격자 성관, 거주지 분석 등을 통해 합격자 동향을 파악하거나 과거제도사, 양반사회사 

등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e-사람의 인사데이터 또한 현재의 인사 업무지원과 정책 활용 등의 가치를 

넘어서 한국 정부의 인사 제도와 정책의 변천을 보여주는 역사기록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온전한 데이터의 보존과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보존 정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데이터세트는 데이터와 운영 S/W, H/W가 결합된 유기체이며 데이터세트의 보존을 위해서는 기능과 외형이 함께 

재현될 필요가 있다(왕호성, 설문원, 2017). 국가 인사데이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e-사

람이라는 단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선별, 평가⋅폐기, 보존 등의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e-사람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분석 

3.1 기존 기록관리 체계와의 차이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에 앞서 기존 기록관리체계와 대비되는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특징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표 1>은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가 갖는 차이점을 기록관리 단계별로 구분하

여 정리한 것이다. 

구분 전자문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록 결재 또는 접수 입력 또는 입력+결재

분류

분류체계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단위기능보존기간 적용 단위 단위과제

처분단위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하위분류체계 기록물철-기록물건-컴포넌트 단위기능-테이블-필드-데이터

이관

온나라→RMS 매년, 전년도 문서 이관 자체 보존

RMS→CAMS
매년, 기산일 10년 경과 
보존기간 30년 문서 이관

데이터세트종합관리시스템에 
중요데이터 선별 이관(예정)

보존

문서보존포맷 PDF/A 원 데이터

장기보존포맷 및 
이관포맷

NEO
(NAK’S Encapsulated Object)

SIARD-KR
(Software Independent Archiving of 

Relation Databases-KR)

공개재분류 5년 주기 재분류 -

활용 업무관리시스템⋅RMS 행정정보시스템

평가 철별 재책정⋅폐기⋅보류 단위기능별 재책정⋅폐기⋅보류

폐기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철별 폐기 보존기간 경과 단위기능별 폐기

형식 비정형파일(hwp, pdf, odt 등) 데이터베이스, 비정형파일

<표 1> 전자문서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상의 차이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분류체계이다. 전자문서는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단위과제, 단위과제

카드(기록물철)의 형식으로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표준적 분류체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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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별 단위기능을 중심으로 기록관리가 이루어진다. 단위기능은 보존기간 적용단위이면서 동시에 폐기, 이관 

등 처분이 이루어지는 관리단위이기도 하다. 

전자문서는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별도 결재행위 없이 입력하면 그대로 저장, 관리된다. 이관에서도 전자문서는 처리과,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분절적인 절차를 거쳐 관리되지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시스템 자

체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시스템 종료 등의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다. 

한편, 보존포맷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문서는 문서보존포맷으로 PDF/A, 장기보존포맷으로 NEO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데이터세트는 문서보존포맷과 같은 중간 단계의 보존포맷 없이 원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고 국가적 

보존이 필요한 중요 데이터의 경우 선별적으로 SIARD-KR을 통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 또, 전자문서

는 기록물건별로 엄격하게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5년 주기 등 특정 시기마다 공개재분류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데이터세트는 단위기능별 비공개 정보에 대해 기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개재분류에 대한 정책

이 없는 상황이다. 활용 측면에서 전자문서는 기록관리시스템에 보유한 모든 기록을 검색할 수 있으며 열람 신청과 

승인을 통해 열람, 저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데이터세트는 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범위가 달라지는

데, 일반사용자들은 간단한 조회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자의 경우 통계 정보, 쿼리를 사용한 특정 데이터

세트 추출 등 폭넓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다. 평가⋅폐기는 절차가 동일하지만 전자문서는 평가단위가 

기록물철(단위과제카드)인 반면 데이터세트는 단위기능별로 진행된다는 점이 차이를 갖는다. 전자문서는 hwp, pdf, 

odt, 스프레드시트 등 비정형파일로 구성되지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첨부파

일 형태로 비정형파일이 함께 관리되고 있다.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특징을 간략히 기술해 보면 ‘시스템에 저장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단위기능으로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보존하고 이관이 필요할 경우 SIARD-KR 포맷을 통해 

중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한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2>는 기록관리기준표와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작성 절차와 구성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두 기준표의 

관리단위는 전자가 단위과제이고 후자가 단위기능이다. 단위과제는 정부기능분류체계 상 가장 아래 계층에 있는 

영역으로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영역별, 절차별로 그룹화 한 것이고 단위기능은 개별 시스템에 구현된 세부 

데이터와 기능에 맞추어 설정한 영역이다.

기록
관리

기준표

절차
단위과제 

신설⋅신청 →
단위과제 

승인 →
보존기간 

검토 →
보존기간 

협의 →
기준표 

확정⋅고시
업무부서 조직부서 기록관 국가기록원 기록관

속성
업무설명 보존기간⋅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접근권한

데이터
세트
관리

기준표

절차
기준표 

초안 작성 →
기준표 작성
지원, 검토 →

기준표 협의
→

기준표 확정
→

운영

정보화부서 기록관 국가기록원 기록관 기록관

속성
관리정보 법규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기록관리정보

<그림 2> 기록관리기준표와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작성 절차와 속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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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e-사람과 관련된 단위과제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이 있

고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단위기능은 ‘인사’, ‘복무’, ‘평정’, ‘급여’로 구분된다. 단위과제는 e-사람의 구축, 

고도화, 유지보수 등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실제 업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된 개념이고 단위기

능은 e-사람 운영의 결과로 생성된 인사, 복무, 평정, 급여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위과제명에는 ‘업무’를 붙이는 것이, 단위기능명에는 ‘데이터’를 붙이는 것이 의미상 자연

스럽다.

한편, 두 기준표의 작성 절차에서도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는 

업무부서에서 단위과제를 신설하고 사용 신청을 하면 조직부서1)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 승인한다. 이후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기간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리고 신설되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는 관보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이에 비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단위기능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보화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중간 단계의 사용승인 절차 없이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

해 최종 확정되며, 관리기준표는 별도의 고시 없이 관련 문서 결재를 통해 완성된다. 

또한, 기준표 구성항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기록관리기준표는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책정사

유, 비치기록물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 기록관리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기록관리정보 외에도 기관정보, 법규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

보, 업무정보 등 다양한 항목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는 기록관리기준표가 개별 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개별 데이터는 물론 데이터를 운영하는 H/W, S/W 등의 환경적 요인이 

함께 관리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기록관리기준표의 기록관리항목과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기록관리정보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지만 데이터

세트 관리기준표의 주제어, 데이터의 보유⋅관리권한의 구분, 적용범위, 처분제약 발생사항, 처분 방법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제어는 단위기능 하위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과 데이터에 대한 검색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작성된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의 보유권한과 관리권한을 설정하는 것은 e-사람과 같이 여러 부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 경우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인사혁신처)과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사용 부처)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사람 데이터의 평가⋅폐기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는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평가⋅폐기 기능을 시스템에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데이터 보유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 평가를 위해 부서 의견을 조회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며 폐기로 결정된 데이터에 대한 폐기집행과 그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처분 제약 발생사항은 데이터의 연계 구조에 대처하기 위한 보존기간 예외사항이다. 처분제약 기간(처분지

연 기간)을 설정해 두면 기존 보존기간에 처분지연 기간을 합산한 기간만큼 보존이 가능하다. 

3.2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 및 세부사항 분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관련 부서와 기관의 협업을 통해 작성된다. 보통 기록관, 정보화부서, 국가

기록원이 참여하지만 e-사람은 인사 관련 제도가 시스템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인사기록, 복무, 성과,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는 첫째, 행정정보시스템 전수조사 및 관리

대상 선정, 둘째 시스템 분석 및 관리기준표 초안 작성, 셋째 관리기준표 협의, 넷째, 관리기준표 확정 및 운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부기능분류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으며 일부 기록관 담당자가 관리자로 설정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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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기록관을 중심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작성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관리기준표 

작성에 앞서 중요한 것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안내하고 의무적 실행사항을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다. 기록관에서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부서와 협의를 거쳐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을 

선별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정보화부서 기록관 국가기록원

①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제도⋅방안 안내, 
기관 행정정보시스템 목록화
법령⋅매뉴얼, 범정부EA포털

↓
관리대상 검토 ↔ ② 관리 대상 협의⋅확정 ↔ 관리대상 협의

↓

관리기준표 초안 
작성 ← ③ 관리기준표 초안 작성 요청

 선정 기준, 관리기준표 서식 

↘
 ④ 관리기준표(안) 검토

↓
⑤ 단위기능⋅데이터 분석

기능명세서⋅테이블명세서⋅시스템 구성도

↓
⑥ 기록관리정보 검토

보존기간⋅처분제약⋅공개여부⋅접근권한

↓
기준표 협의 ↔ ⑦ 관리기준표 최종 검토⋅확정 ↔ 기준표 협의

↓
시스템 반영 ↔ ⑧ 관리기준표 실행 ↔ 이관 방안 마련

<그림 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절차

관리기준표 초안 작성은 정보화부서의 역할이다. 기록관은 관리기준표 서식과 참고자료(예시)를 제공하고 정보

화부서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록관은 관리기준표 중에서 특히 단위기능과 기록관리정보

를 면밀히 검토해야하고 정보화부서, 제도부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후 단위기능

이 변경이나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관리단위가 추가되었을 때 관리기준표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

3.2.1 자료수집

기록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주도적으로 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시스템 분석을 위한 필수자료로 시스템의 업무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명세서, 

기능별 연계 구조 조사를 위한 DB스키마(ERD), 데이터 테이블 구조 파악을 위한 테이블명세서, 데이터 활용 

맥락 분석을 위한 사용자매뉴얼 등의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시스템구성도, 인터페이스 명세서, 개발 

및 유지⋅보수 제안요청서, 인사기록카드⋅경력증명서와 같은 서식류 등의 자료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자료수집

은 정보화부서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227-246, 2021.8236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227

자료 수집 초기에 시스템 관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은 범정부EA포털이다.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wide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에서는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EA(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시스템의 처리업무, HW⋅SW, 데이터, 적용 기

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구조도라 할 수 있다. 범정부EA은 시스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폐기,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범정부E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중요 정보는 전체 시스템 목록, 시스템별 세부정보, 연계시스

템, 정보파일 보유기간, 응용기능 등으로 기관 전체 정보시스템을 목록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각 시스템의 

개요, 목적, 기능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2>는 범정부E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e-사람 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선, 시스템 유형과 서비스 대상을 통해 시스템의 영향력과 대상 범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 담당자 정보가 나와 있어 실무적 협의가 필요한 업무담당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파일(DB)

에는 정보파일명, 설명, 보유기간, 개인정보 포함 여부, 구성 엔티티(급여, 복무, 인사, 지원)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서 관리하는 데이터 내용과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연계정보시스템에 나오는 연계시스템명, 연계정보, 연계주

기 등을 통해 상호 연계된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다. 응용기능 조회를 통해 레벨1에서 

레벨5까지 트리구조의 순차적인 기능도 확인할 수도 있다.

항목 내용 기준표 활용

기본

사항

현행정보시스템명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유형 단일접속시스템

서비스대상 정부 내 지원서비스

목적
70여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약37만명의 인사, 급여, 복무, 평정 등 인사행정 

전반을 처리하는 표준화된 공통 업무시스템
■

운영 운영중

운영부서(담당자) 정보화담당관 ■

개발연도 2012년 ■

주요기능
인사(기록⋅임용⋅호봉 등), 보수(월급여⋅연말정산 등), 복무(초과근무⋅출

장⋅여비실비정산 등) 등
■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

연관

정보

기준

정보

업무참조모형 (3레벨)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공무원인사

행정서비스 유형 정부 내 지원 서비스 > 인적자원

EA정보
정보화사업이력, 하드웨어 목록, 소프트웨어 목록, 성과지표, 정보파일(DB), 

연계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중장기정보화계획
■

<표 2> 범정부 EA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e-사람 주요 운영 정보

3.2.2 역할구분

e-사람의 기록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록관, 정보화부서, 제도부서, 국가기록원의 협력이 중요하다. e-사

람은 인사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그 기본은 인사제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법적 근거, 

업무 내용 및 절차, 관련 데이터 중요성 등은 임용⋅복무⋅성과 등의 제도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이므로 

이들 부서의 의견제시와 참여는 필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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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부서는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데이터의 저장, 연계 등 시스템 운용에 대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로 

정보화부서의 협조 없이는 기록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보화부서의 주요 역할은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제공, 데이터 관리단위(단위기능)의 구분, 연계 데이터 확인, 이관⋅폐기를 위한 기능 탑재 등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이 다수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지, 고유시스템인지 파악하여 공통시스템일 경우 데이

터 소유와 관리 권한의 문제, 이관⋅폐기 방식 결정 등에 대해 타 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구분 부 서 역 할

내부

기록관
∙기준표 작성 지원⋅확정

∙기준표에 따른 기록관리 운영

정보화

부서

∙기준표 초안 작성

∙기록관리 기능 구현

제도

부서

∙데이터 보존기간 책정

∙처분 제약사항 확인

외부
국가

기록원

∙관리대상 및 기준표 협의

∙이관 정책 수립 및 실행 

<그림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역할 구분

기록관은 전체 운영을 총괄하면서 e-사람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기능의 범위와 보존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

하고, 이관⋅폐기 과정의 기록화를 위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이관⋅폐기 등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하면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이관⋅폐기 모듈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기록관, 정보화부서

와 협의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검토하고 확정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3.2.3 대상 선정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시스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기록관리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먼저, A유형은 각 기관 고유업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으로 국토종

합정보시스템, 전자관보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B유형은 기관 공통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

템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민신문고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A, B유형은 기록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 

외에 기록관리 대상이 아닌 C, D유형이 있는데 C유형은 기록관리시스템과 같이 이미 기록관리가 적용된 시스템

이고 D유형은 업무내용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지 않는 단순 시스템으로 문자전송시스템, 자료전송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기록원의 기준에 따르면 단순 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스템이 기록관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모두 15개이다. 이 가운데 이미 기록관리 절차가 적용된 홈페이

지와 업무 내역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지 않는 음성자동동보시스템을 제외한 13개 시스템이 관리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e-사람은 B유형의 공통업무시스템에 해당하므로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3.2.4 데이터와 업무분석을 통한 단위기능의 설정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① 관리정보, ② 법규정보, ③ 시스템정보, ④ 데이터정보, ⑤ 업무정보, 

⑥ 기록관리정보 등 6개 영역과 3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정보, 법규정보, 시스템정보는 비교적 

작성이 쉬운 반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기록관리정보는 데이터와 기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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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고 특히, 기록관리정보는 보존기간 등 데이터 처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앞의 관리정보, 법규정보, 시스템정보에 대한 작성 방법은 생략하고 데이터정보와 업무정보를 바탕으로 단위기

능을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은 시스템 운영과 기록관리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다. 

시스템 운영에서는 저장 공간 문제와 관련된다. 종이기록물을 주기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기록관 보존 공간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스토리지 증설, 백업, 시스템 부하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데이터의 종류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록관리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가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 데이

터와 워드, 이미지, 동영상 등의 비정형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

업무정보는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단위기능과 동일하게 구분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

으로 여러 개의 업무로 구성된다. 업무와 이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간의 종속, 연결 구조를 파악하여 1개 또는 

n개의 단위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단위기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평가, 폐기, 

이관 등 처분을 위한 기본 관리단위이다. 기존 범정부 차원의 표준적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따르지 않고 개별 

시스템 단위로 도출되며,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단위기능이 될 수 있고 기능명세서 상의 가장 하위에 있는 작은 

규모의 기능도 단위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여러 계층에 관계없이 특정 데이터 단위를 

묶어 단위기능으로 만들 수 있다. 

한편, 단위기능은 데이터세트 가운데 기록으로써 관리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 

즉, 단위기능을 설정하는 것은 해당 데이터를 기록으로 획득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데이터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기능과 데이터의 포괄적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특정 데이터의 내용과 

가치가 기록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단위기능으로 구분해야 하겠다.

단위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는 시스템 구성도, 기능명세서, 테이블명세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이 있다. 

시스템 구성도는 기능, 연계, 서비스 등을 보기 쉽게 도식화한 것이다. 시스템의 전체 운영 체계와 대표 기능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위기능 설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기능명세서와 테이블명세서이다. 

기능명세서는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기능을 정의한 문서로 트리구조로 된 기능 목록을 통해 하위 레벨의 구체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기능명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테이블명세서는 테이블

의 속성을 기술해 놓은 문서로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테이블은 엑셀 

시트와 같이 행(Row)과 열(Column)로 구성된 데이터의 집합으로 단위기능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실제 폐기, 이관

이 실행되는 단위이다. 그 외에도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능과 절차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쳐 시스템에 데이터가 축적되고 고도화를 거듭하면서 시스템 기능은 더욱 세분화되고 테이블 간의 

연결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다. 시스템의 이러한 복잡한 연결 구조와 기준을 훼손하지 않고 데이터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위기능을 너무 세분화하기보다는 데이터의 유기적인 체계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기능과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 단위기

능을 설정하는 중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능명세서에 표시된 기능과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테이블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위기능-

테이블’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복무’라는 단위기능을 더욱 세분화하여 ‘근무지내 출장’을 하나

의 단위기능을 설정했다면 ‘근무지내 출장’이라는 단위기능 아래 관련 테이블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실제 테이블에서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외 출장을 별도 테이블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한다면 단위기능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적용 사례 분석  239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1.21.3.227

별 데이터 폐기 시 테이블 전체가 아닌 특정 레코드나 칼럼을 선별적으로 폐기해야하는 무결성 훼손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e-사람은 시스템 분석과 위의 참고자료를 조사하여 인사, 복무, 평정, 급여라는 4개의 단위기능을 설정하였다. 

데이터 간의 복잡한 연계 구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독립적인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인사 통계 등에 참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제약 발생사항(처분지연 사유)을 설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따른 처분 

지연을 명시해 두었다. 

3.2.5 기록관리정보의 작성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6개 영역 가운데 기록관에서 가장 신경 써야할 부분이 기록관리정보이다. 기록관리정

보는 기록관리기준표의 기록관리항목에 해당하며 단위기능에 대한 세부 테이블범위가 표시되고 보존기간과 보존

기간 책정사유가 기재되며 연계 데이터 보존을 위한 처분제약 발생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표 3>은 e-사람 ‘복무’ 단위기능의 기록관리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업무활용 목적은 근무상황, 초과근무, 출장

관리 등 공무원 복무사항 관리이며 주제어는 유연근무, 연가, 초과근무, 출장 등이 있다. 복무 데이터의 보유권한

은 각 사용부처에 있으며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권한은 인사혁신처에 있다. 연가와 같은 개인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이고 출장 등 공식 업무와 관련된 복무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위기능명 공무원 복무관리 필수

업무활용 목적 근무형태, 근무상황, 초과근무, 출장관리, 교육파견 등 공무원 복무사항 필수

주제어 근무형태, 근무상황, 유연근무, 연가, 초과근무, 출장, 교육파견, 보안점검, 당직 필수

보유권한 각 사용부처 선택

관리권한 인사혁신처 선택

접근권한 일반사용자, 부서담당자, 복무담당자, 시스템관리자 선택

정보공개 구분 개인정보 비공개(단, 출장 등 업무 관련 복무사항은 공개) 필수

보존기간 5년 필수

보존기간 

책정사유
복무 제도⋅정책 개선 참고, 기관운영 감사 등 사실증빙을 위해 5년 동안 보존 필수

적용범위 복무 관련 테이블 전체 필수

적용범위 

관련정보
TN_ERD_LODKOE***e(출장신청내역) 등 선택

처분제약 발생사항

(처분지연 이유)
통계 활용을 위해 5년간 비치보존 선택

처분 방법
처분제약 기간 동안 비치 후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후 평가심의를 

거쳐 폐기, 관련 DB 데이터 및 전자파일 폐기
선택

<표 3> e-사람 ‘복무’ 단위기능의 기록관리정보

적용범위는 복무기능에 포함된 테이블 전체이며 처분방법은 처분제약기간 동안 비치한 후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산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단위기능에 대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전자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방식으로 폐기 집행이 이루어진다. 

보존기간 책정과 처분제약 발생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존기간은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고유업무시스템인지, 공통업무시스템인지 그 성격을 먼저 파악한 후 고유업무일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과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를 참고한다. 공통업무일 경우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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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참조한다. e-사람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통업무시스템으로 기관 

및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참고하였다.

<표 4>는 e-사람의 단위기능 중 복무기능과 관련된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정리한 것이다. 과거 처리과에서 

수기로 작성한 초과근무대장, 연가대장, 출장대장 등은 처리과 또는 팀 수준에서 연 단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업무로 취급되어 보존기간이 1년으로 낮게 설정되었다. 처리과의 복무 관련 대장은 사실상 복무사실을 확인하는 

증빙가치를 가질 뿐 그 외의 활용성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장류의 기록이 데이터베이스로 누적 관리되

면서 대량의 데이터가 연결, 조합을 통해 활용성이 높은 복무 통계정보를 생산하게 되었다.

구분 소기능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단위과제별 업무설명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

기간표

서무

복무관리

(복무제도 운영)
1년

처리과(팀) 수준에서 진행되는 직무 관련 시간외 근무, 출장 명령, 휴가계

획 취합⋅제출, 당직명령 등, 연 단위 반복되는 업무, 1년 보존

인사업무 3년

근무성적평정 등과 같은 처리과(팀) 단위로 진행되는 일상적인 인사관

리와 관련된 업무, 처리과(팀) 단위에서 생산되는 기초적인 자료성격의 

기록물로 3년간 보존함

기관 

공통업무

보존

기간표

복무

제도 

운영

당직근무 1년
당직명령⋅변경, 당직신고, 당직 준수사항, 당직 편성 등 당직근무와 

관련된 업무

시간외 초과근무관리 3년
근무시간외에 근무에 대한 근무명령서, 시간외 근무 상황부 작성, 관리 

관련 업무

정기휴가 1년 휴가 관련 복무상황부 관리

<표 4> e-사람 ‘복무’ 단위기능 관련 기관,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보존기간 책정은 기록의 활용과 가치를 판단하여 보존 일정을 계획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기록의 폐기를 막아 

기록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보존기간이 경과했을 때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도 갖고 있다. 특히, 

기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존기간의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기록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의무성

은 커지게 마련이다. 데이터세트는 과거 개별 단위로 관리되던 카드, 대장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데이터로 존재하

는 카드, 대장은 누적될수록 빅데이터로서 가치는 커지게 되고 각 데이터의 연계, 조합, 융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

터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기존 보존기간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장기 보존의 

관점에서 상향 책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겠다.

e-사람의 복무기능에는 처리과 단위의 시간외 근무, 출장, 연가 등의 복무데이터가 저장된 것으로 과거 초과근

무대장, 연가대장 형태의 기록물이다.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복무관리’(1년), 기관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시간외 초과근무 관리’(3년) 그리고 복무제도 활용 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보존

기간표와 데이터의 가치, 시스템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제약 발생사항은 행정정보 데이터의 상호 연계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항목이다. 데이터베이스는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테이블을 생성하지 않고 한 개의 테이블에서 여러 기능이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의 역사가 오래되고 기능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데이터 연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연계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연계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계기간 만큼 데이터를 

더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무기능에서도 연마다 수행되는 국가공무원통계와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무원총

조사 등 통계업무 참고를 위해 5년을 처분제약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복무기능의 총 보존기간은 처분

제약 기간 5년과 복무기능의 보존기간인 5년을 합쳐 10년으로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부서와 협력하여 

데이터 연계 구조를 자세히 파악해야 하며 연계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데이터를 

참조하는 모든 단위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기능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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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개선방안

4.1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선정과 차별적 장기보존정책 수립

현행 공공표준과 매뉴얼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대상 선정은 1차로 시스템 운영기관에서 검토하

고 그 다음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또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은 시스템 

폐기, 소관 기관 폐지 등 특정시점에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시스템 내 전체 데이터가 아닌 보존가치가 

높은 중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문제는 모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위와 같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차원의 거시적인 선별 정책과 차별화된 장기보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정보시스템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것으로 

각각의 기능과 이에 종속된 데이터들은 물리적으로 독립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기능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행정정보시스템 내 단위기능별 보존기간

을 설정하여 폐기, 이관 등 처분을 실행하는 것이 수많은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록관리에 현실적이고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시스템의 단위기능이 아닌 행정정보시스템 자체를 기준으로 중요도를 파악하여 시스템 전체를 기록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존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즉,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표준 등에 규정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식과 병행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기록관리 대상을 지정하는 

선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장기보존 전략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선별 정책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계획은 행정정보 데이터의 유실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보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존대상 

시스템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시스템의 중요도를 지표화하여 제공하였다. 그 지표로는 유일성(독점성), 출처의 

신뢰성, 누적 가치성, 통계적 활용성, 활용요구의 다양성(반복 이용성)이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영구기록물관리기

관에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선별을 위한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전반적인 관리 정책은 기존의 속기록의 지정 절차와 관리방식을 참고할 

수 있겠다.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 지정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주도하에 생산기관과의 협의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 속기록의 생산, 

보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도 속기록 제도의 예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장기

보존 관점이 적용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과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보존 전략에서도 기존 전자문서에 적용된 마이그레이션 방식이나 행정정도 데이터세트 이관 포맷으로 개발된 

SIARD-KR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원형에 가깝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재현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하겠다. 2016년 출범한 미국의 전자기록 아카이빙 공동 프로젝트인 BDAX(Born Digital Archiving & eXchange)에

서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 방안으로 독일의 bwFLA(Functional Long-Term Archiving)의 에뮬레이션 전략을 적용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bwFLA는 전자기록의 기능과 외형을 생산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에뮬레이션 방식을 

장기보존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왕호성, 설문원, 2017).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부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세트 전체를 일괄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레코드 컨티뉴엄 관점에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다양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가운데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선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선정된 데이데세

트는 장기보존 전략으로 에뮬레이션 방식을 채택하여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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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 매핑자료의 필수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단위기능을 설정하는 것은 기록관리 대상을 선별하는 행위로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과 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 필수적이다. 또한 데이터세트의 

평가, 폐기, 이관 등 기록관리가 단위기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단위기능의 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의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데이터정보, 기록관리정보 등에 기능과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

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작성이 이루어졌을 때 구체적인 데이터 현황이 드러나지 않아 적정 단위기능을 설정

하고 기능과 데이터의 종속, 연계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데이터정보에 대표 

데이터, 비정형데이터의 포맷, 종류 등이 필수 입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어떤 종류의 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

가 있는지를 개괄적인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을 뿐 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또한 기록관리정보에서 단위기능의 적용범위와 적용범위 관련 정보(테이블명)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적용범

위 관련 정보는 필수입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위기능과 이에 종속된 테이블명의 관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별지 서식으로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데이터 매핑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화부서에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초안 

작성할 때 필수 입력사항으로 규정해야 하겠다. 기능-데이터 매핑자료를 통해 각 기능에 종속된 데이터 테이블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데이터 간 연계 구조, 그리고 비정형데이터의 유무와 기능과의 연결 구조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데이터 매핑 자료는 기록관담당자들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식별하고 연계 

구조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참조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4.3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추가 관리기준 수립

행정정보시스템 내 존재하는 데이터는 크게 정형ㆍ비정형 데이터로 구분된다.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는 특정 기능의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류와 형식이 다양하고 정형 데이터에 비해 

용량이 큰 편이다. 

비정형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를 구성하는데 필수요소로 존재하는가 하면 단순 참고를 위한 일시적인 필요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인사기록카드의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력사항 등 

정형 데이터와 함께 인사기록카드를 구성하는 필수 데이터라 할 수 있다. 반면 e-사람에서 연말정산금 지급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의 연말정산 PDF 파일을 가져와 저장하는 경우에 이 연말정산 PDF 파일은 e-사람 

급여기능 적용 이후에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단순 참조적인 성격을 가진다.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정형 데이터를 파악한 후 필수 또는 참고적 성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필수요소로서 관리대상이 되는 것은 

상위 단위기능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고 단순 참고적인 비정형 데이터는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리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다.

이처럼 시스템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의 성격과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관리 대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용량의 스캔파일의 경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데이터의 가치,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합리적인 선별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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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처분제약 발생사항의 제한적 적용

처분제약 발생사항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 간 연계 및 참조 구조를 고려하여 

작성하는 영역이다. 보존기간이 서로 다른 단위기능 아래 각각 독립적인 데이터테이블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테이블을 공통으로 참조한다면 단위기능별 폐기로 인해 데이터 무결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사람의 복무기능에 초과근무내역 테이블이 존재하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급여기능에서 

초과근무내역 테이블을 참조한다면 복무기능의 보존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해당 테이블을 폐기했을 경우 보존기

간이 10년인 급여기능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참조할 수 없는 오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초과근내역 테이블을 급여기능의 보존기간 만큼 보존해야하는 처분지연 사유가 발생하므로 처분 지연 기간(5년)

과 사유를 관리기준표에 명시하고 원래의 보존기간과 처분지연 기간을 합산한 기간만큼 보존되는 것이다.

이처럼 처분제약 발생사항은 엄격한 보존기간 적용의 예외사유를 두어 데이터 연계라는 특징적인 환경에 유연

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관리측면에서 다소 복잡한 부분이 존재

한다. 처분 제약사항이 발생한 경우 처분 방법은 ‘처분 제약에 따른 기간 동안 비치 후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산일

로 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후 평가심의를 거쳐 폐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보존기간과 처분제약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제약 발생사항을 설정하기 보다는 단위기능을 통합하거나 

보존기간을 상향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복무기능과 급여기능에 

적용해 보면, 복무기능에 처분제약 발생사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능과 급여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기

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또는 복무기능의 보존기간을 급여기능의 보존기간과 같이 10년으로 설정하고 보존기간 

책정 사유에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다. 데이터 연계 상황뿐 아니라 통계정보 등 다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더 보존해야하는 경우에서도 처분제약 발생사항으로 설정하지 않고 보존기간 자체를 상향 조정하

면 될 것이다.

처분제약 발생사항은 기록관리기준표의 기록관리항목인 비치기록물에 착안하여 이를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에 적용한 것이다. 비치기록물은 생산기관에서 카드, 대장 등과 같이 사람, 물품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하는 기록물로, 생산부서에서의 활용성이 높아 비치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만큼 생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이관 지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별도 이관 없이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관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 비치기록물의 개념을 데이터세트에 적용하는 것 보다는 단위기능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연계데이터를 갖는 상이한 단위기능에 동일한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2020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방식이 법제화되면서 기록담당자는 데이터세트 관리라는 새로운 영역과 

마주하게 되었다. 국가기록원은 데이터세트의 제도 정비와 더불어 ’19년 14개 시스템, ’20년 60개 시스템, ’21년 

80개 시스템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스템 유형별 참조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본 고는 ’19년 국가기록원 시범사업으로 참여한 e-사람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체계 구축 과정을 소개하였다. 

특히,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을 중심으로 기준표 작성 절차와 단위기능 설정, 보존기간 책정, 처분제약 발생

사항 등 기록관리정보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무에 

이해를 돕고, 기준표 작성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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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석한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데이

터세트 기록관리는 생애주기이론에 따른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기록관리체계를 따르지 않

고 시스템 자체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분류체계 있어서도 기존 철-건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를 기준으로 단위기능별 기록관리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단위기능은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단위기능이 될 

수 있고 시스템 메뉴에 해당하는 세부 기능이 단위기능이 될 수도 있다. 기존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가 업무 

중심의 분류체계였다면 단위기능은 데이터 중심의 분류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단위기능은 시스템에서 보유하

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유형별로 군집화하고 단위기능과 단위기능에 포함된 데이터 테이블 간의 범위를 확정지

어 하나의 단위기능으로 도출할 수 있다.

단위기능을 설정하는 것은 데이터세트의 보존을 위한 관리단위를 마련함과 동시에 데이터세트 선별이라는 기

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기능과 데이터는 포괄적으로 조사되어 데이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세트는 데이터 상호 간 연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단위기능을 설정할 때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지 않는 독립성이 중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연계 데이터

를 가진 경우 단위기능을 통합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기능별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공통업무 보존

기간표를 참고하여 책정하되, 기존 보존기간 책정 기준을 하한으로 설정하고 보존기간을 폭넓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기로 관리되던 초과근무대장, 연가대장 등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으로 취급

되어 보존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았던 반면 대장류의 기록이 전자적으로 입력되고 데이터가 누적 관리되면서 일상

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복무통계 정보로 산출되는 상황이다. 향후 빅데이터로써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설정해야 하겠다.

넷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개선방안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별도의 선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전체를 보존하면서 기능과 

외형을 온전히 재현해 낼 수 있는 장기보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현재는 단순 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국가적 중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데이터의 유일성, 활용성, 신뢰성 등 정밀한 평가를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를 선별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단위기능-데이터테이블-비정형데이터의 매핑자료를 필수작성 항목으로 설정

하는 것이다. 단위기능 설정은 기록관리 대상이 되는 데이터세트를 선정하는 것으로 중요 데이터세트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기능과 데이터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기능-데이터 매핑 자료 작성을 통해 데이터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정보화부서, 기록담당자가 적절한 단위기능을 설정하고 

데이터 연계 구조를 파악하며 비정형데이터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추가 관리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비정형 데이터의 성격과 가치를 판단하여 관리대상을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처분제약 발생사항은 처분지연이라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보존기간 운영에 

복잡성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제약 발생사항을 활용하기 보다는 관련 단위기능을 통합하거나 보존기

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대한 법제화와 실행 매뉴얼이 마련된 만큼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e-사람의 경우 평가⋅폐기 기능의 시스템 구현, 한시조직 데이터 이관, 이관 대상 데이터의 확정, 데이터 

이관 후 서비스 방안 등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있어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보다 완성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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